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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범위 및 적용
이 휠체어 테니스 장애 등급분류 규정(‘등급분류 규정’)은 ITF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휠체어 테니스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장애 등급분류를 규제하기 
위해 ITF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2015 IPC 선수 장애 등급분류 규정과 국제 
기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2

1.3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1.2.1 어떤 선수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 할 자격이 있는지 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1.2.2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대회를 목적으로 한 각 스포츠 등급으로 그룹화 
하기 위함이며, 이는 코트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자연 조건이나 장애의 
정도가 아닌 스포츠 능력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선수는 오직 이 등급분류 규정을 준수하여 스포츠 등급(부적격 스포츠 등급 외)을 
배정받고, 스포츠 등급 상태로 지정된 경우에만 ITF 휠체어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1.4 ITF는 선수들에게 현 등급 분류 규정을 준수하여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고 스포츠
등급분류 상태로 지정 받기위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기회에 
대한 우선순위는 ITF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는 도쿄 2020 패럴림픽 게임 이전의 적당한 
시기에 도쿄 2020년 패럴림픽 게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가능한 최대한 
많이 현 등급분류 규정에 맞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ITF는 등급분류를 
위한 특정 절차와 일정에 대해 관련된 선수들과 소통할 것이며, 선수들은 그 절차와 
일정에 맞추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수들이 도쿄 2020 패럴림픽 
게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되는 ITF 도쿄 2020 휠체어 테니스 
예선 시스템에 따라 출전 자격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책임이다.

1.5 등급분류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로 발생하는
는 모든 사례와 해당 날짜 기준으로 확인되는 모든 미완결 사례에 적용된다. 해당 날짜 
이후 휠체어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등급분류는 이전의 자격 규칙(경과 규정에만 
해당)에 따른 것과 관계없이 오직 이 등급분류 규정만을 참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1.6 이 등급분류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혹은 보완될 수 있으며, 수정 혹은 
보완 버전은 순서대로 부여한 버전 번호에 따라 구별될 것이다. 버전 번호와 그 버전이 
시행될 날짜는 규정의 맨 첫 페이지와 등급분류 규정 각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표시될 
것이다.  

1.7 이 등급분류 규정은 ITF 혹은 국가 연맹에 등록하거나 혹은 라이센스를 받았거나,
혹은 ITF 휠체어 대회 혹은 ITF가 조직, 승인, 인정 다른 이벤트 혹은 대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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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등급분류 규정은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모든 ITF의 규정과 함께 읽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 등급분류 규정과 기타 다른 규정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등급분류 규정이 우선한다.

1.9 이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은 등급분류 규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더하여, 이 등급분류 규정은 등급분류와 선수평가 지원을 위해 준비된 많은 등급분류 양식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양식들은 ITF로부터 발행될 것이며,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1.10 이 등급분류 규정의 ‘조항’에 대한 참조는 이 등급분류 규정의 조항을 의미하며, ‘파트’에 대한 참조는 이 등급분류 규정의 파트를 의미한다. 이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에 대한 참조는 이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을 의미하며 정의된 용어의 의미는 이 등급분류 규정의 용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1.11 이 등급분류 규정의 제목들은 오로지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조항 혹은 관련된 조항들과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1.12 이 등급분류 규정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문서로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한 2015 IPC 선수 장애 등급분류 규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2.1

역할 및 책임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사항을 포함하여 이 등급분류 규정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모든 선수와 선수 지원팀 멤버들 그리고 등급분류 전문위원단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선수의 의무
2.2 이 등급분류 규정의 선수의 역할과 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2.2.1 등급뷴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적용 가능한 모든 정책,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준수한다;

2.2.2 선수 평가와 기타 다른 등급분류 절차 그리고/ 혹은 관련 절차에        
 완전히, 정직하게, 선한 신념을 가지고 협조한다;

2.2.3 그들의 건강 상태 및 장애 자격과 관련된 적절한, 정확한, 완전한 
정보는 ITF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해야하며, 그 정보와 관련한

2

혹은 참석하거나, 그 외 ITF 혹은 국가 연맹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선수들과 모든 선수 
지원팀 멤버에게 적용된다. 



2.3

어떤 변경건이라도 ITF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2.2.4 등급분류 규정의 위반 의혹에 대한 모든 조사에 협조한다. 

선수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교육 및 인식 과정이나 
등급분규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받는다.

선수 지원팀 멤버의 의무
2.4 이 등급분류 규정의 선수 지원팀 멤버의 역할과 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포함한다 :

2.4.1 등급뷴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적용 가능한 모든 정책,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준수한다;

2.4.2 선수 가치와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등급분류에 대한 긍정적     
 이고 협조적인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하는데 쓴다; 그리고

2.4.3 등급분류 규정의 위반 의혹에 대한 모든 조사에 협조한다. 

2.5 선수 지원팀 멤버들은 ITF의 등급분류 시스템 개발, 관리, 실행과 관련된 
ITF의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파트 2: 장애등급분류사 인력
3.

3.1

장애등급분류사 인력
등급분류 책임자
등급분류 책임자는 ITF와 관련한 등급분류의 감독, 행정, 조정 및 실행에대한 책임이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는 특정 의무 그리고/혹은 특정 업무를 지정된 등급분류사 그리고/혹은 ITF의 승인을 받은 다른 사람이게 위임할 수 있다.

3.2 ITF는 등급분류 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 사람 또는 여러명의 사람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사람 혹은 여러명의 사람은 등급분류사 행동강령을 필수로준수해야 한다.

3.3 등급분류 책임자는 자격증을 보유한 등급분류사일 필요는 없지만, 이 등급분류 규정의 어떠한 부분에도 등급분류 책임자(만약 자격증이 있는 등급분류사인 경우)가 등급분류사 및/혹은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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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급분류사
등급분류사는 ITF에 의해 승인된 임원이며 등급분류 위원회의 일원으로서선수 평가에 관련한 일부 혹은 모든 부분을 실행하도록 ITF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사람이다.

등급분류 위원장
3.5 등급분류 위원장은 특정 ITF 휠체어 토너먼트 혹은 ITF에 의해 정의된다른 위치에서 등급분류와 관련된 감독, 행정, 조정 및 수행을 하도록 지정된사람이다.

3.6

3.7

세부적으로는, ITF가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3.6.1 등급분류 세션에 참가해야하는 선수 확인;

3.6.2 등급분류사들이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동안 본 등급분류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하는지 감독;

3.6.3 ITF와의 협의를 통해 항의 해결; 그리고
3.6.4 관련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조직위와 연계하여 등급분류사들이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그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여행, 숙박 및 기타 운송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등급분류 위원장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특정 책임이나 특정 업무를 적당한 자격을 갖춘 다른 등급분류사 혹은 자격을 갖춘 다른 ITF 임원이나 대표, 그리고/혹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ITF 휠체어 토너먼트 조직위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있다.

등급분류사 교육셍
3.8 등급분류사 교육생은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해 ITF에서 공식적인 훈련 과정 중에있는 사람이다.

3.9 ITF는 등급분류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등급분류 위원의 감독 아래 교육생을선수 평가의 일부 혹은 모든 요소에 참가시킬 수 있다.

4.

5.

등급분류사 주요 역량, 연수 및 자격증
부록 3: 파트 1 참조
등급분류사 행동 강령
부록 3: 파트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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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자격 및 등급분류 개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려면, 적격 장애 요건을 갖춰야한다, 예를 들어:

6.1.1

6.1.2

6.1.3

부록 11에 나와있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 그리고
근육 관련 장애,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손상, 고긴장, 운동실조, 혹은 아테토시스와 같은 신체적 장애. ITF가 요구할 경우, 선수는 해당 장애가 기저 질환에 의한 장애라는 관련 진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이 장애는 적격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2

6.2 또한, 적격 장애는 다음 요건(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기능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도움이나 인공 기관이 없을 때) 달리기 동작의 생체 역학적 실행을 입증 가능하고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한쪽 혹은 양쪽 하체의 기능의 상당한 기능적 손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6.3 제6.1과 제6.2항을 충족시키 못하는 선수는 파트 5의 조항 (경과 조항에만 적용)을 준수하여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스포츠 등급 부적격 (NE)를 배정받게된다.

6.4 제6.1과 제6.2항을 충족시키는 선수는 ITF의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의 휠체어 테니스 종목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나 움직임 
(함께 기본 움직임 이라고 부른다)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오픈 디비전 혹은 쿼드 디비전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게 될 것이다: 

6.4.1

6.4.2

코트에서 능수능란하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능력;

라켓을 잡을 수 있는 능력;

1 부록 1의 파트 1에 속해있지 않은 적격 장애는 비 적격 장애이다.
예시는 부록 2 참조.

2 하지만 ITF가 이 부분을 요구사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적격 장애로 판정받기 위해
그 사람의 장애가 기저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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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6.4.4

6.4.5

오버헤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

포핸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능력; 

백핸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능력.

6.5 선수는 (i) 미래에 선수 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ii) 스포츠 등급이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보여주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받게 될 것이다.

6.6

6.7

따라서 선수 평가는 아래의 절차를 아우른다:

6.6.1 선수가 6.1항에 따라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제7항 참조);

6.6.2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 혹은 초과하는 기능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의 평가 (제8항 참조);

6.6.3 만약 그렇다면, 선수는 그 선수의 장애가 기본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오픈 디비전 혹은 쿼드 디비전의 등급분류를 받게 되며,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받게 된다 (제9항 참조);

6.6.4 해당하는 경우, 선수가 쿼드 디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더 심각한 정도의 장애가 그 선수의 기본 움직임의 수행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 장비 사용을 허락해야한다. (제10항 참조); 그리고

6.6.5 해당하는 경우, 선수가 휠체어 테이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격 여부는 경과 규정에 따른다 (부록 4 참조).

선수들은ITF의 의료 등록 양식 작성, 국제 선수 확인 번호 (IPIN) 확인, 그리고/혹은 ITF 휠체어 토너먼트 참가를 함으로써 제6.1항과 제6.2항의 요구사항을 납득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에 따라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선수가 쿼드 디비전 대회에 지원하고 그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지 않은 이상, 선수는 오직 오픈 디비전 대회만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8 ITF는 선수가 오픈 디비전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6.1항과 6.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선수의 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16.3항에 따라 ITF는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를 부여할 선수를 지정하고, 언제든지 조사할 절대적인 권리 그리고/혹은 선수에게 제6.1항과 제6.2항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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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ITF는 선수가 파트 3에 따라, ITF의 적당한 재량에 따라 선수가 증거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혹은 선수가 평가 그리고/혹은 평가 세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수가 제6.1항과 제6.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6.10 쿼드 디비전에 참가하고 싶은 선수는 첫 번째로 참가하고 싶은 ITF 휠체어  토너먼트 최소 3개월 전에 ITF 의료 등록 양식을 필수로 작성 해야한다. ITF는 선수가 제6.1항과 제6.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와 관련해 선수의 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지만, 이는 아무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ITF는 선수의 부록 1의 파트 3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지 임시 근거로만) 등급분규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 등록 양식(그리고 기타 추가 진단 정보)의 검토를 주선할 것입니다.등급분류 위원들이 선수의 부록 1의 파트 3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결정(임시로)할 때 ITF는 제16.3항에 따라 그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를 부여할 것이며, 그 선수는 전체 등급분류가 있을 때까지 (예. 첫 평가 세션을 참가하지 않고) 임시로 쿼드 디비전에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며,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6.10.1 선수는 최대 4개의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ITF의 개최 예정 대회여야 한다 (그리고 선수는 평가 세션에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쿼드 디비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6.10.2 ITF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임시판정의 상태에 있는 

7.

7.1

선수는 언제든지 평가 세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자격요건 평가
적격 장애 판정을 위해 ITF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7.1.1 ITF의 요청에 따라 (예.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 선수 혹은 선수가 속해있는 국가 협회가 의료 등록 양식을 ITF에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7.1.2 의료 등록 양식은 꼭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건강 관리 
전문가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7.1.3 ITF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 등록 양식을 보충하는 진단 정보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7.1.4 만약 ITF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의료 등록 양식 그리고/혹은 진단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ITF는 선수 혹은 
선수가 속한 국가 협회가 의료 등록 양식 (필요한 보충 진단 정보와 
함께)을 업데이트하고 재제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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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ITF는 선수의 적격 장애가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7.3 ITF가 진단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진단 정보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혹은 적격 평가 위원회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

7.3.1 등급분류 책임자는 선수를 대신하여 관련 국가 협회에 진단 정보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할 것이다. 등급분류 책임자는 어떤 진단 정보가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다.

7.3.2 등급분류 책임자는 적격 평가 위원을 선정할 것이다. 적격 평가 
위원은, 가능한 경우, 등급분류 책임자와 최대 두 명의 의학 자격을 가진 다른 두 전문가로 구성된다. 모든 적격 평가 위원은 보안 유지 동의에 서명할 것이다.

7.3.3 만약 등급분류 책임자가 누군가 적격 진단 정보를 평가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단 정보 재검토에 
참가하지 않고 적격 평가 위원회를 돕는다.

7.3.4 가능하다면, 적격 평가 위원 위원회의 모든 선수와 진단 정보 자료에 
대한 언급은 보류되어야 한다.

7.3.5 적격 평가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진단 정보를 재검토하고 해당 
정보의 적격 장애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7.3.6 만약 적격 평가 위원회가 선수가 적격 장애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해당 선수는 제16항에 따라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받을 것이며 등급분류 위원회와 함께 선수 평가를 완료하도록 허가받을 것이다.

7.3.7 만약 적격 평가 위원회가 선수가 적격 장애를 갖추고 있다고 
수긍하지 않는다면, 등급분류 책임자가 관련 국가 협회에 이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릴 것입니다. 국가 협회에게 이 결과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며 재검토를 위해 적격 평가 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만약 추후에 이 결정이 조정된다면, 등급분류 책임자가 국가 협회에게 알릴 것입니다.

7.3.8 만약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등급분류 책임자는 최종 결과지를 
국가 협회에게 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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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9 적격 평가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등급분류 
책임자가 적격 평가 위원회 위원이라면, 그 사람은 진단 정보가 해당 
선수의 적격 장애를 충족시킨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안으로, ITF는 위에 언급한 기능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등급분류 위원회에위임할 수 있다.

8.

8.1

최소 장애 기준 평가
ITF는 언제든 선수에게 그 선수의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만족하거나  초과하는 기능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예. 선수 평가 세션의 일부로서의 등급 분류 위원회의 만족도, 혹은 적절한 경우 의료 등록 양식 평가에 기반하여)해 보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절차는 부록 1의 파트 2에 나와있다. 

8.2 선수의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만족하거나 초과하는 기능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때, 등급분류 위원회는 적응 장비의 사용이 선수가 기본 움직임을 수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9.

9.1

스포츠 등급 배정
휠체어 테니스에는 두 개의 대회 카테고리(스포츠 등급)가 있다: 오픈 디비전과 쿼드 디비전이다. 그 자격은 선수의 적격 장애가 선수의 기본 움직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기인한다. 

9.2 부록 1의 파트 2와 3에서 스포츠 등급 배정에 대한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9.3 제6.1항과 제6.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선수는 오픈 디비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부록 1의 파트 3 참조).

9.4 제6.1항과 제6.2항의 요건과 부록 1의 파트 3에 명시되어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수는 쿼드 디비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9.5 제6.1항 그리고/혹은 제6.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경과 규정에 따라 스포츠 등급 Not 
Eligible (자격 없음) (NE)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10.

10.1

적응 장비 사용 허가
등급분류 위원회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적응 장비 사용 여부 역시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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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선수는 오로지 등급분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을 때와 ITF 등급분류 마스터리스트 상에 선수 기록에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응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10.3 등급분류 위원회는 선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ITF 휠테어 테니스 규정 
(휠체어 테니스 규칙)을 준수하여) 전동 휠체어 사용을 허가한다:  

10.3.1

10.3.2

쿼드 디비전에 배정되었을 때; 그리고
(도움 혹은 인공 기관이 없을 경우 ) 휠체어 

10.4

추진력이 필요한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때.

제10.3.2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부록 1의 파트 2에 설명되어있는 벤치 테스팅 절차와 채점 가이드에 따라 선수의 상지와 몸통에 대한 평가 후 결정하며, 선수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10.4.1 각 팔에 대한 점수가 1.0 이하이거나, 경기 진행 중에
한쪽 팔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팔에 모든 점수가 허용 됨); 그리고
10.4.2 몸통에 대한 점수가 1.0 이하일 경우.

11.

11.1

등급분류 미완료
만약 선수 평가의 어떤 단계에서 ITF 혹은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에게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수 없을 경우, 등급분류 책임자 혹은 관련 등급분류 위원장이선수에게 등급분류 미완료(CNC)를 부여할 수 있다.

11.2 등급분류 미완료 지정은 스포츠 등급이 아니며 항의에 관한 이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다만 등급분류 미완료 지정은 ITF의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기재 목적으로 기록된다.

11.3 등급분류 미완료를 부여받은 선수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없다.

파트 4: 등급분류 위원회. 평가 세션 및 스포츠 등급 상태
12.

12.1

등급분류 위원회
등급분류 위원회는 평가 세션의 일부를 포함, 선수 평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도록 ITF의 지정을 받은 등급분류사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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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등급분류 위원회는 적어도 두 명의 자격을 갖춘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는 등급분류 위원장이 등급분류사가 유효한 의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분류 위원회가 한 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되도록 할 수 있다. 

12.3 등급분류사 교육생은 자격을 갖춘 등급분류사 요구 인원에 부가적으로 등급분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수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다.

13.

13.1

등급분류 위원회의 책임 
등급분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세션을 포함한 선수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평가 세션의 일부로 등급분류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13.1.1(제7.2항에 따라) 제6.1항의 의미 내에서 선수의 적격 장애 여부 평가;
13.1.2 적격 장애의 최소 장애 기준 충족 여부 평가;

13.1.3 선수의 기본 움직임 수행에 적격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여부 평가 (a) 선수가 오픈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 (제6.4항 참조), 그리고 (b) 선수가 쿼드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 (부록 1의 파트 3 참조);

13.1.4 (해당되는 경우에) 선수가 대회에서 적응 장비를 사용하 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평가;

13.1.5 (해당되는 경우에) 선수가 경과 규정에 따라 오픈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13.1.6 (필요 시) 대회 중 관찰 수행.

13.2 등급분류 위원회는 평가 세션에 따라 선수를 (적응 장비 사용에 대한 여부와 함께) 오픈 디비전 혹은 쿼드 디비전에 배정할 것이며, 스포츠 등급 상태를 지정하거나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미완료(CNC)로 지정한다.

13.3 평가 세션은 주요 작업 및 활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통제되고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3.3.1 낮은 체력 단련 상태, 부족한 기술적 숙련도, 노화와같은 다른 요소가 휠체어 테니스 활동의 기본 과제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등급은 이러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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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적격 장애 및 적격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적격 장애를 기준으로 등급분류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되며, 비적격장애는 등급분류 위원회가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14.1

14.2

평가 세션
이 조항은 모든 평가 세션에 적용된다.

각 국가 협회는 선수들이 이 조항을 준수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따르도록해야한다.

14.3 선수:

14.3.1 선수는 선수가 지명한 사람과 평가 세션에 동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수에게 경미한 정도의 지적 장애 혹은 지적 장애가 있다면 꼭 다른 사람과 동행하여야 한다.

14.3.2 평가 세션에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선수가 속한
국가 협회의 구성원, 선수 지원팀 멤버, (언급한 사람들 중 가능한 사람이 없다면) 혹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선수의신체적 장애와 스포츠 이력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4.3.3 선수와 동행인은 ITF가 제공하는 선수 서약 양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14.3.4 선수는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도록 여권이나 신분 증명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14.3.5 선수는 스포츠/경기용 휠체어, 라켓, 테니스공, 테이프및 스트랩, 그리고 기타 적응 장비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스포츠의복 및 장비를 갖추고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14.3.6 선수는 등급분류 위원회에게 사용하는 약물 그리고/혹은
의료 장비/삽입물에 대해 모두 밝혀야 한다.

14.3.7 선수는 등급분류 위원회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지침을

14.4

필수로 준수해야 한다.

등급분류 위원회:

14.4.1 등급분류 위원회는 선수에게 적격 장애와 관련한의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급분류 위원회가 스포츠등급 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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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등급분류 위원회는 ITF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평가 세션을 영어로 진행한다. 만약 선수가 통역관을 요구할경우, 선수가 속한 국가 협회에서 통역관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통역관은 위 제14.3.1항에 따라 동행하는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평가 세션 참가가 허용된다.

14.4.3 등급분류 위원회는 등급분류 위원회가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기 위해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등급분류 책임자그리고/혹은 등급분류 위원장의 동의 하에 어떤 단계에서나 기술적 혹은 과학적 소견을 구할 수 있다.

14.4.4 제14.4.3항에 따라 얻은 의견과 더불어, 등급분류 위원회는 
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때 관련 선수, 국가 협회 그리고 ITF (모든 출처에서) 가 제공한 증거만을 참조할 수 있다.

14.4.5 등급분류 위원회는 스포츠 등급 배정 시에 비디오 기록 

15.

15.1

그리고/ 혹은 기타 도움이 되는 기록을 생산 혹은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중 관찰
등급분류 위원회는 선수의 최종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고 스포츠 등급을 지정

하기 전에 경기 중 관찰을 요구할 수 있다. 

15.2 경기 중 관찰 평가 수행 시 사용될 방법과 어떤 문제에 대해 관찰할지는부록 1의 파트 3에 설명되어 있다.

15.3 만약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에게 경기 중 관찰 평가를 요구할 시,
선수는 평가 세션의 초기 구성요소 결정 이후에 등급분류 위원회가 배정한 스포츠 등급에 따라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

15.4 경기 중 관찰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선수는 관찰 평가 (OA) 트래킹 코드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는 경기 중 관찰 평가 진행 동안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대신한다.

15.5 경기 중 관찰 평가는 첫 출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5.6 만약 선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a)

(b)

경기 중 관찰 이후 항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세션이 같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진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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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두 번째 평가 세션에 따라 경기 중 관찰을 시행해야 할 때

15.6

경기 중 관찰은 항의 위원단이 경기 중 평가 트래킹 코드와 함께 선수에게 배정한 스포츠 등급내에서 그 다음 기회에 시행되어야 한다.

등급분류 위원회는 첫 출전의 완료 (혹은 항의의 한 부분으로 수행된 경기 
중 관찰의 완료) 이후 스포츠 등급 상태를 지정함으로 선수의 경기 중 평가 트래킹 코드를 대체해야한다. 만약 경기 중 관찰에 따라 선수의 스포츠 등급이나 스포츠 등급 상태가 변경된다면, 변경 사항은 그 즉시 발효된다.

15.7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은 첫 출전 이후의 스포츠 등급 변경에 따라 메달,
랭킹 포인트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영향(있다면)을 구체화 할 것이다.

16.

16.1

스포츠 등급 상태
만약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했다면, 스포츠 등급 상태 또한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16.2 선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에게 지정하는 스포츠 등급상태는 아래 중 하나이다:

•
•
•
•

확정 (C) Confirmed

확정 (과도) (CT) Confirmed (Transition)

재검토 (R) Review

재검토 날짜가 확정된 재검토 (FRD) Review with a Fixed Review Date

16.3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

6.8항에 따라서 6.7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수는 ITF로부터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를 부여받는다.

16.4 본 등급분류 규정 하에서 기존의 ‘임시’ (P) 상태의 쿼드 디비전 선수
(평가 세션에서 아직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선수)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ITF는 이러한 선수들에게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를 부여하며 이는 2019년 1월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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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

등급분류 위원회가 선수의 적격 장애와 기본 움직임 수행 능력의 정도에대하여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선수는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을 받게되고 이는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16.6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을 받은 선수는 제20항 (항의), 제32항 (의학적재검토), 그리고 제16.17항 (스포츠 등급 기준 변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추가적인 선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6.7 오직 한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위원회는 스포츠 등급 상태확정 (C)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을 부여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과도) (CT)

16.8 부록 4에 따라 경과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수에게는 ITF에 의해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과도) (CT)가 부여된다.

16.9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과도) (CT)를 부여받은 선수는 부록 4에 명시된제한 사항에 라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

16.10 선수는 (a) 제16.7항 혹은 제16.16항이 적용되는 경우; 혹은 (b) 등급분류 위원회가 추가적인 평가 세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를 부여받는다.

16.10.1 등급분류 위원회는 선수가 ITF 토너먼트에 아주 최근에 등록한 경우; 선수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변동이 있는 그리고/혹은 점진적인 신체적 장애가 영구적이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혹은 아직 완전한 근골격계 혹은 스포츠 성숙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추가적인 평가 세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6.10.2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를 받은 선수들은 IT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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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제한 없음, 빠진 진단 정보 수집에 대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선수는 가능한 다음 기회에 선수 평가를 꼭 완료해야 한다. 그 동안,선수는 첫 평가 세션의 날짜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ITF 휠체어 토너먼트 (월드 팀 컵, 그랜드 슬램, 슈퍼 시리즈 토너먼트 혹은 패럴림픽 게임 제외)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16.11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과도) (RT)

본 등급분류 규정 하에서 2019년 이전에 ITF 토너먼트에 참가했거나 IPIN 멤버십을  보유한 오픈 디비전 선수 및 선수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선수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ITF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과도) (RT)를 지정한다. 이 스포츠 등급 상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등급분류 규정에서 삭제되며, 이 시기까지 스포츠 등급 상태로 지정된 모든 선수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기 위해 선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16.12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과도) (RT)가 지정된 선수는 모든 ITF 토너먼트(패럴림픽
제외)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도쿄 2020 패럴림픽 경기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제 1.4조에 따라 선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상태의 고정 재검토 날짜 (FRD)

16.13 선수는 등급 분류 패널이 추가 선수 평가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날짜, 고정 재검토
날짜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의 고정 재검토 날짜(FRP)를 지정받을 수 있다. 

16.14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의 고정 재검토 날짜(FRD)가 있는 선수는  관련 고정 재검토 
날짜 이후 첫 번째 시기의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16.15 해당 플레이어는 의료 검토 요청 및 항의에 따라 관련 고정 재검토 날짜 저장 이전에평가 섹션에 참석할 수 없다.

16.16 오로지 한 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패널은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의  
 고정 재검토 날짜 (FRD)가 있는 선수를 지정할 수 없다. 대신,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가 있는 선수를 지정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기준의 변경
16.17 ITF가 스포츠 등급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16.17.1 ITF는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을 통해 스포츠 등급 상태확정 (C)을 보유한 선수를 재지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가 세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17.2 ITF는 선수의 고정 재검토 날짜를 삭제할 수 있으며, 선수가 가능한 
한 빨리 평가 세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18 두 경우 모두, ITF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국가 협회에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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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1

복수의 스포츠 등급
쿼드 디비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는 오픈 디비전 평가 기준 또한 충족한다.이러한 선수는 스포츠 등급 쿼드 디비전이 할당되지만,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의 규정 1에 따라 오픈 디비전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7.2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쿼드 디비전 추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쿼드 디비전 선수는 오픈 디비전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쿼드 디비전 추첨을 제공하는 경우 쿼드 디비전 선수는 오로지 해당 추첨에서만 참가를 할 수 있다.

17.3 본 17조의 어떠한 내용도 선수가 스포츠 등급과 관련하여 언제든 의료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8.

18.1

통지
선수 평가의 결과는 선수 및 해당 국가 협회에 알려져야 하며 완료 후 가능 한 한 빨리 게시되어야 한다.

18.2 ITF는 선수 평가 후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선수 평가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결과는 
ITF 웹 사이트에 게시된 등급분류 마스터 목록을 통해 ITF 휠체어 토너먼트 후에 제공되어야 한다.

파트 5: 부적격 스포츠 등급

19.1

일반 조항
ITF, 등급분류 패널 또는 적격성 평가 패널이 선수가 6.1조 및 6.2조 또는 과도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휠체어 테니스에 대해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가 할당된다.

적격 장애의 부재
19.2 IITF, 등급분류 패널 또는 적격성 평가 패널이 제 7조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선수에게
적격 장애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

19.2.1

19.2.2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없다;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로 할당되고 ITF에 의해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19.2.3 과도 조항에 따라 (다른) 분류 패널이 그러한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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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다른 국제 스포츠 연맹이 선수에게 적격 장애가 없기 때문에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
를 할당한 경우, ITF는 제 7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최소 장애 기준 미충족
19.4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범위까지 기본 활동을 수행하지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이 할당된 모든 선수는 선수가 두 번째 평가 세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정 통지 후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분류 패널에 의한 두 번째 평가 세션이 주어진다.

19.5 포기하지 않는 한, 두 번째 평가 세션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평가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는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이 할당되고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 
(R)이 지정된다. 선수는 그러한 재평가 전에 참가가 허락되지 않는다.

19.6 두 번째 분류 패널 또한 선수의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범위까지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또는 최고 등급분류사가 설정한 시간에 선수가 두 번째 평가 세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부적격 스포츠 등급(NE)가 할당되고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C)으로 지정된다. 

19.7 선수가 이전에 할당된 부적격(NE) 이외의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에 할당된 경우,
선수는 그러한 평가 세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등급분류 패널이 항의 패널에 의한 부적격 스포츠 등급(NE) 할당 결정을 검토하는 결정 통지 후,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두 번째 평가 세션을 받게 된다. 

19.8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의 할당은 진정한 장애의 존재에 어떠한 의문점도 제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에 대한 결정일 뿐이다.

19.9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범위까지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을 할당하는 경우, 선수는 스포츠의 관련 규칙에 따라 다른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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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

항의의 범위
항의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에 대해서는항의할 수 없다.

20.2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이 할당된 선수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

21.

21.1

21.2

22.

22.1

항의 가능 단체
항의는 다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 협회 (22-23조 참조); 또는
ITF (24-25조 참조).

국가 차원의 항의
국가 협회는 해당 국가 협회의 회원이거나 등록된(또는 이에 상응하는) 선수에 대해서만항의할 수 있다.

22.2 선수 평가 결과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 (제 18조에 따라) 또는 대회 관찰 후에 발표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 현장 항의 패널이 항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결과가 발표된 후 14일 이내 또는 대회 관찰 후(해당되는 경우) 국내 항의를 제출해야 한다.

22.3 선수 평가 결과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 중이 아닌 다른 기간에 공지된 경우 (예를 들어,
선수 평가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항의는 해당 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2.4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경기 중 관찰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국가
협회는 첫 출전 전 또는 후에 항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첫 출전 전에 항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수는 ITF의 재량에 따라 항의 해결 보류 중인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다.

23.

23.1

국가 차원 항의의 절차
국가 항의를 제출하려면 국가 협회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 및 ITF 웹 사이트를 통해 

ITF가 제공하는 항의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23.1.1

23.1.2

항의하는 선수의 이름;

항의된 결정의 세부 사항 및 항의된 결정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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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항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 및 국가 협회가 항의한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 근거;

23.1.4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

23.1.5 ITF에 의해 설정된 항의 수수료

23.2

그리고 항의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항의 문서는 제 22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련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 문서를 수령하면 등급분류 위원장은 ITF와 협의하여 항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항의가 제 23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23.3 항의가 기각되면 등급분류 위원장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국내 협회에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항의 수수료는 몰수된다.

23.4 항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23.4.1 항의한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항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항의한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즉시 재검토(R)로 변경된다.

23.4.2 등급분류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평가 세션을 수행할 항의 패널을 지명한다;

23.4.3 ITF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항의 패널에 의해 새 평가 세션이

24.

24.1

수행될 시간과 날짜를 공지한다.

ITF 차원의 항의
ITF는 다음 관할권에 따라 소속 선수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항의할 수 있다:

24.1.1 선수에게 잘못된 스포츠 등급이 할당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24.1.2 국내 협회는 ITF가 단독 재량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문서화된 요청을 ITF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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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1

ITF 차원 항의의 절차
ITF가 항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급분류 책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항의를 하는 선수의

국가 항의를 위한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25.2 등급분류 책임자는 항의가 이루어진 이유와 등급분류 책임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서면 설명을 관련 국가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25.3 ITF가 항의하는 경우:

25.3.1 항의한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경되지않는다;

25.3.2 항의한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즉시 재검토 (R)로 변경된다; 

25.3.3 항의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항의 위원단이 임명된다;

26.

26.1

항의 위원단
항의 위원단은 등급분류 규칙의 등급분류 패널 임명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책임자가 임명해야 한다.

26.2 항의 위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분류 패널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6.2.1

26.2.2

항의된 결정을 내림; 또는
국가 협회 또는 ITF (둘 중 항의를 하는 쪽)에서 달리 승인하지 

26.3

않는 한, 항의된 결정 날짜 전 12개월 이내에 항의한 선수에 대한 선수 평가의 구성요소의 수행.

등급분류 책임자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항의 위원단이 평가 세션을 수행할 시간과날짜를 통지한다.

26.4 항의 위원단은 이러한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평가 세션을 수행한다. 항의 위원단은
새로운 평가 세션을 수행할 때 항의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26.5 항의 위원단는 스포츠 등급을 할당하고 스포츠 등급 상태를 지정한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항의 위원단의 결정이 통보된다.

26.6 국가 항의 및 ITF 항의와 관련된 항의 위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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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등급분류 책임자는 본 26조의 등급분류 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도록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7.

27.1

항의 위원단이 없을 경우에 관한 조항
항의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 또는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해당 ITF 휠체어

토너먼트 또는 기타 장소에서 항의를 해결할 기회가 없는 경우:

27.1.1 항의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를 한 선수는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R)를 통해 항의 대상인 스포츠 등급에서 참가할 수 있다.

27.1.2 항의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28.

28.1

취한다.

특별 조항
ITF는 선수 평가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요소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 중이 아닌 장소

및 시간에 수행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ITF는 이러한 평가 세션과 관련하여 항의할 수 있도록 항의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29.

29.1

항의 관련 특별 조항
IPC 및 ITF는 패럴림픽 게임 또는 기타 ITF 휠체어 토너먼트 동안 항의와 관련하여 운영하기 위해 특별 임시 조항을 발행할 수 있다.

파트 7: 평가 세션 중 부정행위
30. 평가 세션 불참

3
30.1    선수는 평가 세션에 참석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 (참석과 관련된 모든 이동 또는 비용 포함).

30.2 선수의 국가 협회는 선수가 평가 세션에 참석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3 선수가 평가 세션에 참석하지 못하면 등급분류 패널은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불참을 
보고한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납득한 경우, 등급분류 위원장은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 전에 추가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평가 세션 제공 비용은 ITF에 의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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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선수가 불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없거나 선수가 두 번째 평가 세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스포츠 등급이 할당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관련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없다.

31.

31.1

평가 세션 유예
등급분류 패널은 등급분류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평가 세션을 중단할 수 있다:

31.1.1 선수 측에서 본 등급분류 규칙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1.1.2 등급분류 패널에서 요구하는 의료 정보를 선수 측에서 제공하지

31.1.3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가 공개한 약물 및 의료 절차/장치/이식물의 
사용(또는 미사용)이 평가 세션을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경우;

31.1.4 선수가 평가 세션 중에 등급분류 패널의 요청에 대한 준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등급분류 패널이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 세션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31.1.5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

31.1.6 선수가 평가 세션을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등급분류 담당자가 제공한 합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31.1.7 선수의 능력 표현이 등급분류 패널에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하지

31.2

않아 평가 세션을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세션이 중단되는 경우 다음 단계가 수행된다:

31.2.1 일시 중단에 대한 설명 및 선수 측에서 요구되는 개선 조치의  
세부 사항은 선수 및 해당 국가 협회에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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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선수가 등급분류 위원장 또는 등급분류 책임자의 만족을 위해 
개선 조치를 취하면 평가 세션이 재개됨;

31.2.3 선수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가 세션이 

31.3

종료되며, 선수는 새로운 평가 세션이 완료될 때까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없다.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세션이 중단된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제 11조에 따라 
선수를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할 수 있다.

31.4 평가 세션의 중단은 가능한 모든 고의적 허위 진술에 대한 추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트 8: 의학적 검토
32.

32.1

의학적 검토
본 조항은 스포츠 등급상태 확정 (C) 또는 고정 재검토 날짜 (FRD)가 있는 스포츠  등급이 할당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32.2 선수의 신체적 장애의 성격 또는 정도가 변경되어 훈련, 체력 및 숙련도 수준으로 인한 
변경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선수의 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32.3 32.2조에 설명된 변경사항을 알게 되었지만 국가 협회 또는 ITF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선수 또는 선수 지원 팀 구성원은 가능한 의도적 허위 진술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32.4 의료 검토 요청은 선수의 국가 협회에서 작성해야 한다(ITF에서 지정한 금액의 환불불가능한 수수료 및 지원 문서 포함). 의료 검토 요청은 선수의 신체 장애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변경되었는지, 선수의 기본 활동 실행 능력이 변경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2.5 의료 검토 요청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ITF로 보내야 한다.

32.6 등급분류 책임자는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료 검토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등급분류 책임자는 이전에 선수에게 할당된 스포츠 등급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선수의 신체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검토 요청을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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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의료 검토 요청이 수락되면,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가 즉시 검토(R)로 변경되며
추가 평가 세션을 거쳐야 한다.

파트 9: 고의적 사실 왜곡
33.

33.1

고의적 사실 왜곡
선수가 자신의 기술, 능력, 적격 장애 정도 또는 성격, 적격 장애가 기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행동 또는 누락)은 징계 위반이다. 이러한 징계 위반은 ‘고의적 사실 왜곡’이라고 언급된다.

33.2 선수 또는 선수 지원 팀이 고의적 사실 왜곡을 은폐하거나 선수 평가 과정의 일부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의적 사실 왜곡을 범하는 것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의적 사실 왜곡에 연루되는 것 또한 징계 위반이다.

33.3 고의적 사실 왜곡(선수 또는 선수 지원 팀원과 관련) 또는 그에 대한 공모는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에 따라 ‘주요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위반의 결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될 것이다:

33.3.1 고의적 사실 왜곡이 발생한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모든 이벤트와 
선수가 참가한 이후의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선수가 얻은 결과의 실격;

33.3.2 1~4년 사이의 범위에 지정된 기간동안 부적격 스포츠 등급(NE) 
및 지정 재검토 날짜(FRD)로 지정된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에 해당;

33.3.3 1~4년 사이의 범위에 지정된 기간 동안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기간 부과;

33.3.4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정지 기간의 공표.

33.4 한 번 이상의 고의적 사실 왜곡 및 이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선수는 4년에서 평생
의 기간동안 스포츠 등급 상태 지정 재검토 날짜(FRD)와 함께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을 할당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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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한 번 이상의 고위적 사실 왜곡 또는 이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선수의 지원팀 구성원은
4년에서 평생의 기간동안 ITF 휠체어 토너먼트 또는 ITF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33.6 다른 국제 스포츠 연맹이 고의적 사실 왜곡과 관련하여 선수 또는 선수 지원팀원에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결과는 ITF에 의한 권한 영역 내에서 해당 선수 또는 선수 지원팀원에게 인정되고 존중되며 집행된다.

33.7 고의적 사실 왜곡을 저질렀거나 고의적 사실 왜곡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선수 또는
선수 지원 팀원이 해당 시점에 팀의 일원이었던 경우, ITF는 재량에 따라 팀에도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파트 10: 선수 정보의 사용
34.

34.1

등급분류 데이터
ITF는 등급분류를 수행하고 확인하거나 ITF가 등급분류 마스터 목록을 유지 및 게시하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것은 ITF 및 ITF 휠체어 토너먼트 주최자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4.2 ITF에서 처리하는 모든 등급분류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처리된다. ITF는 
ITF 개인 정보 보호 고지서에 데이터 처리 활동과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ITF 웹 사이트에서 
ITF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s://www.itftennis.com/media/302126/302126.pdf )

35.

35.1

등급분류 연구
ITF는 또한 선수에게 연구 목적으로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ITF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만 등급분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한은 개인 정보 또는 등급분류 개인 정보 또는 등급분류 데이터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익명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6.

36.1

등급분류 종합 목록
ITF는 선수의 이름, 성별, 국가, 스포츠 등급 밑 스포츠 등급 상태를 포함해야 하는 선수의 등급분류 마스터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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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ITF는 등급분류 마스터 목록을 ITF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이다.

파트 11: 항소
37.

37.1

항소
국가 협회가 선수에게 잘못된 스포츠 등급 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할당한 결과로 

인해 발생된 절차상의 오류가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7.2 ITF 독립 재판소는 절차 규칙에 따라 항소의 해결을 위한 청문회 역할을 수행한다.

37.3 ITF 독립 재판소는 예를 들어, 선수에게 새로운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할당함으로써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결정을 수정, 번복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37.4 ITF 독립 재판소는 항의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항소에 대한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38.

38.1

항소 관련 특별 조항
IPC 또는 ITF는 패럴림 경기 및 다른 ITF 휠체어 토너먼트 동안 항소와 관련하여 운영을 위한 특별 임시 조항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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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2: 용어 사전
적응 장비: 선수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 조정되고 ITF 휠체어 토너먼트 동안 선수의 참여와 결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및 장치.

해당 데이터 보호법: ITF, 특히 규정(EU) 2016/679 및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2018에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 규정 및 정책.

등급분류 위원장: 특정 ITF 휠첸어 토너먼트 또는 ITF에 의해 정의된 다른 장소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를 지시, 관리, 조정 및 실행하기 위해 ITF가 지정한 등급분류사.

등급분류: 신체 장애가 휠체어 테니스의 기본적인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스포츠 등급으로 선수를 분류.

등급분류 데이터: 선수 및 국가 협회,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분류 기관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 한 개인 정보 및 민감한 개인 정보,

등급분류 마스터 목록: ITF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등급이 할당되고 스포츠 등급 상태가 지정된 선수를 식별하는 목록.

등급분류 미완료: ITF의 만족을 위해 평가가 시작 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지정
등급분류 조직: 선수 평가를 수행하고 스포츠 등급을 할당하거나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직.

등급분류 패널: 본 등급분류 규정을 따라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ITF가 지정한 등급분류사 그룹.

장애등급분류 위원회: 등급분류사를 포함하여, 선수 평가와 관련된 등급분류 조직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예: 관리 임원).

등급분류 규칙: 제 1.1조에서 규정됨.

등급분류 시스템: ITF가 휠체어 테니스 내에서 스포츠 등급을 개발하고 지정하는데 사용하는 체제.

등급분류사: ITF에서 등급분류 패널의 구성원으로서 선수 평가를 할 권한을 부여한 사람.

등급분류사 자격증: ITF가 등급분류사 인증 또는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정 등급분류사 역량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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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사 행동 강령: ITF가 지정하고 부록3의 파트 2에 명시된 등급분류사에 대한 행동 및 윤리 기준.

등급분류사 역량: ITF에 의해 등급분류사가 휠체어 테니스 선수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자격 및 능력
강령: 선수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과 함께한 2015 IPC 선수 등급분류 강령; 적격 장애; 항의 및 항소; 등급분류사 위원회 및 훈련; 및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

지속적인 교육: 휠체어 테니스의 등급분류사로서 지식과 기술을 보존 및 발전 시키기 위해 ITF에서 지정한 고등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의 제공.

진단 정보: 의료 기록 및 ITF가 적격 장애 또는 기본 건강 상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문서.

적격 장애: 제 6.1.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적격성 평가 - 패널: 적격 장애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형성된 임시 기관.

입문-수준 기준: 등급분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 또는 경험 수준과 관련된 
ITF에 의해 설정된 기준.  이것은 전직 선수 또는 코치, 과학자, 체육 교육자 그리고 의료 전문가를 예로 들어,  선수 평가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자격과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

입문-수준 교육: 휠체어 테니스의 등급분류사로 시작하기 위해 ITF에서 지정한 기본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

평가 세션: 선수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참석을 요구받는 세션; 그리고 해당 선수가 기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가 할당됨. 평가 세션은 경기 중 관찰을 포함할 수 있음.

첫 출전: 평가 세션이 시작된 후 선수가 특정 스포츠 등급의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의 첫 참가.

지정 재검토 날짜: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설정된 날짜 이전에 지정 재검토 날짜를 가진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로 지정된 선수는 평가 세션 참석이 불필요(의료 검토 요청 및 항의에 따라 저장). 

기본적인 활동: 제 6.4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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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책임자: ITF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를 지시, 관리, 조정 및 구현하도록 ITF에서 임명한 사람.

건강 조건: 병리적,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장애,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
고의적 사실 왜곡: 제 33.1.조에서 규정.

국제 스포츠 연맹: IPC에 의해 장애인 스포츠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장애 선수를 위한 스포츠의 유일한 세계적 대표자로 인정된 스포츠 연맹. 각 IPC와 국제 장애인 스포츠 기구는 특정 스포츠를 위한 국제 스포츠 연맹의 역할을 함.

국제 표준: 강령을 보완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추가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IPC: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TF: 국제 테니스 연맹.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 수시로 수정되는 휠체어 테니스 스포츠를 규제하기 위해 ITF에서 발행한 규칙 및 규정.

ITF 휠체어 토너먼트: ITF 휠체어 테니스 규정에 정의된 ITF 승인 휠체어 테니스 토너먼트.

의료 등록 양식: 선수가 선수 평가를 받기 위해 선수 또는 국가 협회에서 제공 해야하는 양식으로, 필요시 선수의 건강 상태를 식별함.

의료 검토: ITF가 선수에게 할당된 스포츠 등급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선수 평가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요소가 수행되는 선수의 신체적 장애의 성격 또는 정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의료 검토 요구: 선수를 대신하여 의료 심사 국가 협회에서 만든 요청. 

최소 장애 기준: 제 6.2.조에서 규정.

국가 협회: ITF 회원권을 보유한 국가 테니스 협회.

국가 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선수와 관련하여 국가 협회가 제기한 항의.

경기중 관찰: 등급분류 패널이 적격 장애가 해당 선수의 기본 활동 실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의 선수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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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경기: IPC에 의해 조직된 하계 패럴림픽 경기.

영구적인: 해결되지 않는, 주된 영향이 평생 지속됨.

개인 정보: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살아있는 선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

신체 장애: 선수의 스포츠 활동에 생체 역학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선수: 등급분류를 위해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하는(혹은 참가하려는) 모든 사람과 해당 국가 협회가 지정한 경우 하위 수준에서 휠체어 테니스에 참가하는 추가적인 사람.

선수 평가: 선수가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 선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장애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할당하는 절차.

선수 지원 팀 구성원: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통역사, 에이전트, 팀 직원, 전국 협회 임원, 의료 또는 준 의료 직원, 가족 구성원, 토너먼트 게스트 또는 다른 기타 선수와 유사한 관련인.

이전 적격 규칙: 등급분류 규칙이 처음 발효되었던, 2019년 8월 18일까지 유효했던 선수의 휠체어 테니스 경기 자격을 관리하는 이전 ITF 규칙.

처리/처리중: 개인 정보 및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집, 기록, 저장, 사용 또는 공개.

항의: 선수의 스포츠 등급에 대한 정당한 항의가 제출되고 이후에 해결되는 절차.

항의 문서: 항의 수수료와 함께 항의 양식에 제공된 정보.

항의 수수료: 항의를 제기할 때 국가 협회가 지불하는 ITF에서 정한 수수료.

항의 양식: 국가 협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양식.

항의 위원회: 항의 결과로 평가 세션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등급분류 패널.

항의된 결정: 항의된 스포츠 등급 결정.

항의된 선수: 스포츠 등급이 항의된 선수
재증명: ITF가 특정 등급분류사 역량을 유지했는지 평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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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장애가 각 특정 스포츠의 기본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보조 기술의 영향을 포함하여 패럴림픽 스포츠 내의 스포츠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스포츠 등급: 선수가 기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참조하여 ITF에서 정의한 경기의 범주. ITF에서는 현자 두 개의 스포츠 등급을 운영한다 : 오픈 디비전 그리고 쿼드 디비전.

스포츠 등급 상태: 선수가 선수 평가를 수행하고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스포츠 등급에 적용되는 지정.

추적 코드 관찰 평가 (OA): 선수에게 주어진 경기 중 관찰이 완료될 때까지 대체되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 지정.

과도기 조항: 부록 4의 파트 1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

기본 건강 상태: 적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상태. 부록 1의 파트 1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 건강 상태로 인정되는 건강 상태의 예를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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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Impairment (this list is
exhaustive; any impairment that is not
listed below is a non-Eligible
Impairment).

Examples of Underlying Heath
Conditions that can lead to the
Eligible Impairment (this list is
non-exhaustive)

Impaired Muscle Power

Players with Impaired Muscle Power
have a Health Condition that either
reduces or eliminates their ability to
voluntarily contract their muscles in
order to move or to generate force.

Spinal cord injury (complete or
incomplete, tetra or paraplegia or
paraparesis), muscular dystrophy,
post-polio syndrome and spina
bifida.

Limb Deficiency

Players with Limb Deficiency have
total or partial absence of bones or
joints as a consequence of trauma,
illness or congenital limb deficiency.

Traumatic amputation, amputation
due to bone cancer, or dysmelia.

Leg Length Difference

Players with Leg Length Difference
have a difference in the length of their
legs.

Dysmelia and congenital or
traumatic disturbance of limb
growth.

Hypertonia

Players with hypertonia have an
increase in muscle tension and a
reduced ability of a muscle to stretch
caused by damage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Cerebral palsy, traumatic brain
injury and stroke.

Ataxia

Players with Ataxia have
uncoordinated movements caused by
damage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Cerebral palsy, traumatic brain
injury, stroke and multiple
sclerosis.

적격 손상 (아래 목록은 어떤 장애가 경기참여에 제한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담고 있다)

근본적인 건강 상태의 예들은 적격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아래 목록은 완전하지 않다.)

근력 손상
근력손상을 가진 선수들은 움직이거나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자발적으로 수축시키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건강상태를 가진다.

척추 손상(완전 또는 불완전, 사지의 완전마비 또는 몸통이나 하지의 완전마비), 근위측증, 폴리오 후 증후군과 이분척추

하지결핍
하지결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뼈의 전체 또는 부분적 부재 또는 외상의 결과로서 생긴 관절들 또는 질병 또는 선천성 사지결핍증을 가진다.

외상절단,  골암으로인한 절단 또는  지체이상

다리길이 차이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선수들은 그들의 다리 길이에 차이를 가진다.

지체이상과 선천성 또는 외상성 사지성장 장애

고긴장
고긴장을 가진 선수들은 근육의 긴장을 증가하고 중추 신경계 손상에 의한 근육의 이완 능력 저하를 가진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과 뇌졸중

운동실조
운동실조를 가진 선수들은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조정되지 않은 움직임을 가진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및 다발성경화증

부록 1

파트 1: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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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tosis

Players with Athetosis have continual
slow involuntary movements.

Cerebral palsy, traumatic brain
injury and stroke.

Impaired Passive Range of
Movement

Players with Impaired Passive Range
of Movement have a restriction or a
lack of passive movement in one or
more joints.

Athrogryposis and contracture
resulting from chronic joint
immobilisation or trauma affecting
a joint.

무정위운동증
무정위운동증을 가진 선수들은 지속적인 느린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가진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손상된 움직임의 수동적인 범위
손상된 움직임의 수동적인 범위를 가진 선수들은 제한 또는 단일관절 또는 다관절 수동적 움직임의 부족을 가진다.

관절염과  만성 관절 고정으로부터에 수축 또는 관절에 영향을 주는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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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0:

관절가동범위 안에서의 정상적인 근력;

중력과 일부 저항력을 상대로 관절가동범위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

중력을 상대로 하지만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가동범위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활발한 움직임 (중력을 상대로 일부의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모든 범위에서는 아님);

근육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분절의 움직임이 없음;

근육 움직임 없음.

주의: 이 수동근육측정방법은 D&W에 명시되어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하지만, 일부 요소들은 휠체어 테니스에 더 적합하게 변형되었다.

사용된 접근 방법: 모든 근육 동작들이 달리기에 있어 똑같은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펴기는 달리기 동작에 있어 엉덩이 모음동작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근육동작들의 기준들은 상황에 맞게 발달되었다. (예. 엉덩이 구부리기, 엉덩이 펴기, 어깨 펴기에 해당하는 손상된 근력 등). 주된 사지의 근육동작들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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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최소 장애 기준
파트 2는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시키는 7가지 종류의 운영 관련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 근력 손상
일반 요점
등급분류사들은 근력 손상이 만성적 미사용이 아닌, 부상 혹은 신경근육골격시스템의 병리학적 손실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근력측정은 2002년 발행된 Daniels and Worthingham (D&W) 등급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11). 측정등급은 총 6개이며 0부터 5까지이다:



•

•

•

가장중요한 – 전향운동량 발생에 있어 직접적이거나 혹은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근육 동작들;

서포트 – 전향운동량 발생에 있어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근육동작들. 주로 신체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잡아     
 주거나 혹은 반회전 움직임에 기여함으로써 이 역할을 수행한다.

최소한의 영향 – 일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육동작들,
극심하게 약해져도 같음.

가장 중요한 분류에 속하는 근육동작들이 서포트 분류에 속하는 근육동작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근육들은 일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간의 근육등급포인트만 잃으면 된다. 하지의 근력이 손상된 선수들은 두(2)가지 중 하나의 방식의 휠체어 테니스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근력손상의 정의 조건은:

•
•

7가지 기본 기준 중 한가지 충족 혹은,

5가지 2차 기준 중 2가지 혹은 그 이상 충족 시

(i) 하지 근력 손상의 기본 기준
선수는 아래의 기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자격을 얻게된다:

기본 기준 #1 – 엉덩이 구부리기 3개 근육등급 점수 손실 (2 근육등급). 아래 그림은 90˚ 엉덩이 구부리기 자세에 수동저항이 가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수는 중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90˚까지 쉽게 도달해서는 안된다. 혹은, 만약 수동관절가동범위가 90˚ 미만이라면, 선수는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최대범위까지 쉽게 도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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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준 #2 – 엉덩이 펴기 4개 근육등급 점수 손실 (2 근육등급) 아래 그림은 엉덩이 펴기 자세 중 5˚에서 수동저항이 가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는 중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5˚까지 쉽게 도달해서는 안된다.

5° Hip Extension

0° Hip Extension

기본 기준 #3 – 엉덩이 모음 자세 3개 근육등급점수 손실 (2 근육등급). 아래 그림은 엉덩이 모음자세에서 5˚에서 수동저항이 가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수는 중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엉덩이 모음자 5˚를 쉽게 도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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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p Abduction

기본 기준 #4 – 엉덩이 모음자세 4개 근육등급 점수 손실 (1 근육등급). 아래 그림은 중력이 가해지지 않는 자세에서 평가자가 선수의 다리를 10˚ 벌려놓은 상황을 나타낸다. 자격을 충족하려면 선수는 10˚ 모음자세를 쉽게 도달해서는 안된다.                        
                                                                               
 

0° Hip Adduction

10° Hip Adduction

기본 기준#5 – 무릎펴기 3개 근육등급점수 손실 (2 근육등급). 아래 그림은 전 무릎펴기 
(0̊  구부리기)에서 수동저항이 가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무릎을 전부 다 쫙 펼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혹은 만약 무릎펴기가 제한된다면, 사용가능한 수동관절가동범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펼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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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준 #6 – 발목 발바닥쪽 굽힘 3개 근육등급점수 손실 (2 근육등급). 바깥쪽 선은 
0˚ 중립자세와 45˚발목 발바닥굽힘(정상적인 해부학상 능동관절가동범위)을 나타낸다. 가운데 선은 선수가 25˚까지 발뒤꿈치를 드는 것을 나타낸다. D&W 시스템에 따르면 발바닥쪽 굽힘 테스트는 다른 모든 근육그룹과 다르게 평가된다. 아래는 전체 해부학적 범위에서 25˚로 조정된 범위를 가진 방법을 나타낸다. (25˚는 달리기를 위한 관절가동 범위이다) 5등급  ̊ = 발 한쪽 발꿈치를 25̊ 까지 20개 이상 했을 시. 4등급 = 동일한 조건으로 
10~19개 사이 했을 시. 3등급 = 동일한 조건으로 1~9개 했을 시. 2등급 = 동일조건에서 
1개도 성공하지 못했을 시. 누워서는 관절가동범위 전부를 완료할 수 있다. (저항력 포함) 
1등급 = 누워서도 아무런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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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능한 수동관절가동범위에 대한 능동 외전;

가능한 수동관절가동범위에 대한 능동 내전;

10°까지의 능동적인 발등굽힘.

주의: 무릎 구부리기에 필요한 근력은 독립된 기준으로 명확히 평가되지 않는다. 무릎굴근들은 다리가 흔들릴 때 활발히 움직이며 다리의 앞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 손상된 근력은 접촉전에 발생하는 무릎 펴기를 더 빨리 진행하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주요 무릎 굴근들은 다른 주된 근육활동에 기여한다. 예를들어, 햄스트링은 엉덩이 펴기와 비복근을 발바닥을 굽힐 때 사용된다. 만약 이 근육들에 문제가 있다면 앞에 예시된 주요 자세들을 평가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ii) 하지 근력손상의 2차 기준
만약 밑에 제시된 5가지의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 중에 총 6개 근육등급을 잃는다면 선수는 휠체어 테니스에 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
•

엉덩이 굽힘
엉덩이 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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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준 #7 – 뒤에 명시된 3가지 근육동작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3개 등급 손실이 있어야 한다. 발목 발등굽힘, 발목 바깥쪽으로 돌림, 그리고 발목 안쪽으로 돌림. 이 평가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무릎이 수직인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래 왼쪽 그림은 바깥돌림과 안쪽돌림을 명시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0̊  중립자세와 10̊  발목 발등굽힘을 표시하고 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려면 선수는 아래 설명된 세 가지 움직임 중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을 할 수 없어야 한다.



•
•
•

발목 발등 굽히기
엉덩이 펴기
무릎 펴기

두 가지 움직임은 반드시 2등급 근육점수 손실이 되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종목에서 1등급씩 잃고 나머지 1종목에서 2등급을 잃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b)

(c)

(d)

사지 결함 – 하지 결함
발 길이의 절반 (즉, 엄지 발가락 끝에서 종골의 뒤쪽 부분까지 절단되지 않은 발에서 측정)의 완전한 일측 절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선천성 사지 결핍.

다리 길이 차이
오른쪽과 왼쪽 다리의 길이 차이는 최소 7cm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하기 위해, 선수는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고 완전히 뻗어 있어야 한다. 골반이 중립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전상장골극에서부터 안쪽 복사까지 길이를 재고 비교한다. 

근긴장항진
근긴장항진은 중추신경계손상으로 인한 근육긴장도 증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결과로 근육의 수동강화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된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유형의 근긴장항진은 임상적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 예: Ashworth 척도 중 1등급 – 발목, 무릎, 엉덩이: 

• 경직근긴장항진: 속도의존저항력에 대한 접칼유형의 저항을 동반한 수동적 움직임을 말한다. 접칼유형의 저항은 원초적으로 높으며 급성이완에 뒤이은 저항 유형이다. 속도의존은 수동적인 움직임의 속도가 늘어날수록 저항이 커지고 빨리 진행될수록 적용된다. 경직성 과긴장성은 반중력 근육 특정적으로, 팔의 굴근, 다리 신근 등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체의 특정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장애등급 배정을 위한 분류법에서는, 경직성 과긴장성검사는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혹은 엉덩이의 주된 범위를 통한 급작, 수동적인 움직임을 검사하며 임상적으로 분명히 탐지가 가능한 경직성 근긴장항진을 가진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갖춘다. 

발목 혹은 속목의 경직성 근긴장항진을 검사할 때, 클로누스가 검출될 수도 있다. 클로누스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빠르고 무의식적인 교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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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수동적인 배굴현상에 따른 발목 족저굴곡근 혹은 수동적인 손목 폄 현상에 따른 손목굴근에서 주로 발생한다. 단일 분류 세션에서 계속 재생산되는 4회 혹은 4회 이상으로 지속되는 클로누스는 일반규격을 충족시키는 경직성 근긴장항진의 존재를 나타낸다. (예: 비제동  로누스)

경직: 신축속도와 무관하고 비교적 균일한 움직임의 범위를 가진 팔다리의 수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고조된 저항력으로 정의된다. 이런 균일한 저항력은 
‘납관’유형의 저항력으로 일컬어진다. 주로, 굴근 패턴이 더 흔한 경향이 있는 뚜렷한 패턴을 가진다.

근긴장이상: 초심적(한 찰다리 혹은 관절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이거나 일반적(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인 수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축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부위를 꼬게 만들거나 비틀리게 한다. 이 패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축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혹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저항의 방향은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예: 팔다리가 극도의 구부리기 패턴에서 극도의 펴기 패턴으로 정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근긴장이상은 동일하게 근긴장항진의 유형이나 무의식적인 움직임 패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유형의 근긴장항진이 없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분류팀은 근육의 수동적인 늘임에 대한 저항력이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뒤에 소개될 신호에 유용한 자료가 됨을 인지해야 한다.

•
•
•
•

비제동 클로누스가 긴장도가 늘어난 면에 존재할 시.

비정상적이게 빠른 반사를 보이는 긴장도가 증가된 팔다리.

긴장도가 증가된 사지 내의 가벼운 위축.

긴장도가 증가된 면에서 바빈스키가 발견됐을 경우.

(e) 운동 실조증
운동실조증은 불안정적이고 신체운용 능력이 부족한 혹은 서투른 의지적 움직임(8)을 일컫는다.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운동실조증은 운동 혹은 감각신경 장애로부터 야기되어야 한다. 운동신경과 관련한 운동실조는 주로 기형이나 소뇌손상으로부터 초래되며, 주로 근긴장항진과 연관이 있다(8). 운동신경에 대한 운동실조증은 시각적 입력으로 쉽게 보완되지 않는다. 감각신경에 대한 운동실조증은 척추질병 혹은 아래운동신경세포손상으로부터 초래된다. 이 유형은 주로 전정기능 혹은 고유감각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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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손가락으로 코 만지기 테스트 (십자가 자세에서 본인 코 만지기);

손가락으로 손가락 만지기 테스트 (분류사의 집게 손가락을 보여주고 선수 본인의 집게손가락으로 분류사의 손가락 만지기);

발가락으로 손가락 만지기 테스트 (분류사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보여주고 선수에게 발가락으로 만지라고 요청하는 테스트);

발꿈치 테스트 (발꿈치로 다른 다리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따라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대방향으로 실험하는 테스트);

발꿈치 > 발가락 순으로 안착하는 수직라인 보행;

보행

(f) 무정위운동증
무정위운동증은 뇌의 운동신경시스템 손상(주로 바닥핵)으로 인해 발생된 원치않은 움직임과 자세를 말한다. 분류팀은 선수를 측정할 때 무정위운동증이 분명히 눈에 뛰고 이것이 신경계에서 기원됨을 판단해야 한다. 분명히 두드러난 무정위운동증은 원치 않은 움직임과 자세를 말하며, 다음 제시된 사항에 최소 한가지 이상 관찰 가능하다:

•

•

•

선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팔 혹은 손가락의 원치 않는 움직임;

선수가 가만이 있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발 혹은 발가락의 원치 않는움직임;

몸은 가만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 – 좌우로 몸이 흔들림. 좌우로 흔들거리는 것은 전정신경 혹 고유감각 손실과 같은 다른 신경계 손실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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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입력은 감각신경에 대한 운동실조증에 도움이 되고, 눈을 감았을 시에 감각신경 운동실조증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선수에 대한 분류평가시, 분류팀은 운동실조증의 움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분류과정에서 운동신경 혹은 감각신경 장애의 기재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야함을 인지해야 한다. 이 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은 운동실조증의 움직임이 아래 기재된 선수의 동작 테스트 중 최소 한가지의 테스트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 특유의 무정위운동 자세
(g) 수동관절가동범위(PROM) 손상 – 하지

주요 요점
평가 방법: 다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동관절범위는 Clarkson이제시한 표준 각도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측정은 분류사가 선수를 완전히 편한 상태로 이완 시킨 후, 측정 대상이 되는 관절들을 이동 가능 범위까지 움직여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측정을 할 시에, 선수는 완벽하게 편한 상태에서 있어야하며, 자의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활발한 움직임 범위 혹은 능동관절가동범위 (예: 선수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테스트)은 근력테스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근력테스트 섹션 참조)

사용된 접근 방법: 이 기준들의 개발은 전력질주 시 필요한 움직임 범위를 나타넨 논문들을 기초로 하였다.

하지 수동관절가동범위손상을 가진 선수는 2가지 중에 하나로 휠체어 테니스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그들의 손상된 하지 수동관절가동범위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다:

•
•

5개의 기본 기준 중 한 가지 혹은
5개의 2차 기준 중 한 가지

기본 기준과 2차 기준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i) 하지수동관절가동범위 손상 기본 기준
선수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충족시키면 대회 참가 자격을 갖는다:

기본 기준 #1 – 엉덩이 구부리기 >60° 부족. 아래 그림은 보통의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60° 엉덩이 구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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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Flexion

Deficit

Full Flexion

120°

0° Flexion

기본 기준 #2 – 엉덩이 펴기 >40° 부족. 아래 그림은 보통의 해부학상의 범위, 즉 20˚ 엉덩이 펴기를 나타낸다. 중립자세는 0˚를 나타내며 자격이 충족되는 엉덩이 펴기 관절가동범위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40˚ 엉덩이 펴기 부족).

Full Extension 20°

0° Flexion/Extension

Extension Deficit 40°

기본 기준 #3 – 무릎 구부리기 >75° 부족. 아래 그림은 해부학상의 범위, 즉 135̊의 무릎 구부리기를 나타내며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절가동범위의 최대 범위를 나타낸다. (60° 무릎 구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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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Flexion Deficit

Full Flexion 135°

0° Flexion

기본 기준 #4 – 무릎 펴기 >35° 부족. 아래 그림은 보통 무릎 펴기의 범위를 나타낸다. 자격을 충족시키는 관절가동범위는 0˚에서 최대 35˚이다. (35˚ 무릎 펴기).

Full Extension

0° Flexion

기본 기준 #5 – 10˚ 이하의 발목근/ 발바닥 굽힘은 10˚ 발등굽힘과 25  ̊발바닥쪽 굽힘 범위 안 기준. 이 평가는 무릎이 90˚인 상태에서 진행된다. 아래 그림에서 바깥쪽 선은 10˚ 발등굽힘과 25˚ 발바닥쪽 굽힘을 나타낸다. 이 범위가 사용되는 이유는 달리기를 할 때 발목 움직임의 범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안 쪽 선에서 10도의 호는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보통 해부학상 수동관절가동범위는 여기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20˚ 발등굽힘과 45˚ 발바닥쪽 굽힘 범위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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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하지관절가동범위 손상 2차 기준
선수들은 2차 기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2차 기준 #1 – 엉덩이 구부리기 >45° 부족, 하지만 <60°. 아래 그림은 보통 해부학상 엉덩이 구부리기 범위 120˚와 45˚ 부족 구부리기 범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45˚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를 나타낸다. 60̊  이상 부족한 엉덩이 구부리기가 가능한 선수들은 엉덩이 수동관절가동범위 손실의 기본 기준을 충족한다.

47



Full Flexion
120°

0° Flexion

2차 기준 #2 – 엉덩이 펴기 >25° 부족 하지만 <40°. 아래 그림은 보통 해부학상 범위           
 200 의 엉덩이 펴기, 중립자세, 그리고 25˚ 부족 범위를 나타낸다 (5˚, 0˚ 앞에 표시) 25˚        
 부족한 범위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최대 범위를 나타낸다. 40˚ 이상 부족한 엉덩이         
 펴기가 가능한 선수들은 엉덩이 수동관절가용범위 손실의 기본 기준을 충족한다.

Full Extension 20°

0° Flexion/Extension

Extension Deficit 25°

2차 기준 #3 – 무릎 구부르기 >55° 부족 하지만 <75°. 아래 그림은 보통 해부학상의            
 범위 135˚ 무릎 구부리기, 0˚ 중립자세, 그리고 55˚ 구부리기 부족한 자세를 명시한다.          
 여기서 55도 무릎 구부리기 부족한 자세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최대치를 말한다.             
 75˚ 이상 구부리기 자세를 가진 선수들은 엉덩이 수동관절가용범위 손실의 기본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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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Flexion 135°

2차 기준 #4 – 무릎 펴기 >25° 하지만 <35°. 아래 그림은 보통의 무릎 펴기 자세를 나타낸다. 
0˚ 중립자세와 25  ̊부족한 펴기 자세를 나타내는데 이때도 25  ̊부족한 자세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대치를 말한다. 35˚ 이상으로 부족한 자세를 가진 선수들은 무릎 손실 수동관절가동범위의 기본 기준을 충족한다.

Full Extension
0° Flexion

49



2차 기준 #5 – 20° 이하의 발목근/ 10  ̊발등굽힘과 25̊  발바닥 쪽 굽힘 사이 범위가 가능한 발바닥 굽힘. 이 평가는 무릎이 수직인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깥쪽 라인은 10˚ 발등굽힘과 25˚ 발바닥쪽 굽힘을 나타낸다. 이 범위는 달리기를 할 때 발목 움직임의 범위를 나타냄에 따라 이 평가의 기준범위로 활용된다. 안쪽 선은 20˚ 범위 안의 호를 예로 보여주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10̊  미만의 수동관절가동범위를 가진 선수들은 발목 수동관절가동범위의 기본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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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관련 운동 기능 상실과 함께 C8 level 혹은 근위의 신경 결함; 혹은
상지 절단; 혹은
상지 단지증; 혹은
상지 근 질환 혹은 근 영양 실조; 혹은
위의 I, ii, iii 혹은 iv와 동일한 하나 혹은 양쪽 상지의 기능적 장애. 

2. 몸통 기능의 제한 혹은 제한 없는 경우 상지 사용과 관련한 아래 네 가지 기능적 장애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오버헤드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운동 기능 감소; 혹은
포핸드와 백핸드 시 필요한 운동 기능 감소; 혹은

수동 휠체어의 이동에 필요한 운동 기능 감소; 혹은

51

파트 3: 스포츠 등급 배정을 위한 평가 기준

스포츠 등급: 오픈 디비전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격 장애를 가진 선수에게는 오픈 디비전에 참가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장애를 갖추었지만 쿼드 디비전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오픈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스포츠 등급: 쿼드 디비전
쿼드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는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아래와 같아야 한다:

1.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하나 혹은 두 개 모두의 상지 기능의 상당한 상실이 있고 휠체어 추진 및 기타 스포츠 관련 기술의 생체 역학적 실행의 변경으로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움 혹은 인공기관의 도움 없는 장애의 상태에서). 선수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

•

•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올리면서 어깨를 최소 90도까지 굽힐 수 있는 능력. 최소 90도 이상 벌릴 수 있으면서 윈드업 준비 단계에서 최소 90도 이상의 바깥쪽 회전을 줄 수 있는 능력.

전방 타격단계에서 팔꿈치 펴기가 60도 이상 활발하게 움질일 수 있는 능력.

전방 타격단계에서 척골 편위와 팔뚝 엎침과 함께 활발하게 손목을
굽힐 수 있는 능력.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포핸드와 백핸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소된 기능적 능력

포핸드는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

준비단계에서 혹은 윈드업단계에서 45도정도까지 벌림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9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능력.

타격의 완성은 어깨 모음자세와 전방으로 어깨 관절 구부리기가 포함된다. 이 자세는 팔꿈치가 팔꿈치의 구부리기와 함께 몸통 중간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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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을 잡을 수 없어 테이핑이 필요하거나/ 혹은 보조 장치 필요.

우성 및 비우성 상지 기능과 몸통기능의 조합은 쿼드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드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몸통 기능과 통제 수준이 좋은 선수가 몸통 통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선수보다 상지의 장애 수준이 더 높아야한다.

3. 위와 같이 정의된 영구적인 신체적 정의와 함께 영향을 받은 상지의 끝단이 최소 세 개일 때; 그리고
4. 본 규정의 부록 1 파트 3에 있는 등급분류 점수 시스템을 충족할 때.

감소된 기능적 능력은 골격 및 신경근육학적 능력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훈련영향이나 선천적인 적성에 대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기술들은 쿼드 디비전에 적격한지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사항이나 아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버헤드 서비스 시 필요한 감소된 기능적 능력. 오버헤드 서비스에 필요한 조건들은 순차적이고 통제된 다음의 조합과 같다:



•

•

•

준비단계 혹은 윈드업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으로 어깨관절 모음과 어깨 관절 안쪽 회전이 몸을 가로지르며 팔꿈치 구부리기 동작과 조합을 이루는 동작이다.

타격의 완성은 최소 60도 이상의 어깨 벌림과 최소 60도 이상의 어깨 구부림, 그리고 최소 90도 이상의 바깥쪽 회전을 포함한다.

타격단계에서 마지막 45도 이상으로 팔꿈치를 펼 수 있는 능력

수동 휠체어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감소된 기능적 능력
완전한 휠체어 조종은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손을 사용해 바퀴 림을 잡고 놔주는 걸 수행하여 시합 중
다양한 방향에서 멈추고, 이동하고, 회전할 수 있는 능력.

라켓을 잡을 수 없는 상태는 테이핑이나 다른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그립 유지는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테이프 혹은 다른 보조장치 없이 30도 쯤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탄탄한 그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몸통 기능의 한계
몸통 균형은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 전방으로 두 어깨를 구부려 머리 위로 두 팔을 들  있는 능력.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 두 어깨를 모두 벌려 머리 위로 두 팔을 올릴 수있는 능력
몸통 들어올리기는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팔을 이용해 의자를 밀거나 혹은 몸을 밀어 수행하지 말고 두 손으로
라켓을 잡고 휠체어 앞에서부터 머리 높이 만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 
(라켓은 땅에 위치).

몸통 회전은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한쪽 팔로 몸을 가로지르고 몸통을 반대쪽 어깨 방향 45도 각도로회전시킨다. 몸통기능이 좋은 선수는 엉덩이자세를 바꿀 필요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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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핸드는 다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a) 벤치 테스트
이례적인 손상이 있는 선수들은 분류사가 아래 명시된 기술들을 이용해 손상 정도를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예. 뇌성마비, 회색질척수염, 혹은 근육퇴행위축

만약 선수의 손상정도가 두 개의 정의된 점수 사이에 위치한다면, 분류사는 재량에 따라 0,5점수를 문서에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점수 - 상지:

상지 근육은 부록 1의 파트 2 (근력 손상)에 정의된 것에 따라 수동근육검진절차에 따라 평가된다. 각 상지는 아래에 설명된 근육묘사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받는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5, 1.0, 1.5, 2.0, 2.5, 3.0, 3.5 그리고 4.0이다.

기록자가 선수들의 손상된 근육을 매기는 채점가이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동한계범위, 근육조정장애, 혹은 부분적인 사지부분 결함과 같이 추가적인 손상들은 최종적으로 채점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상지 중심부 취약성과 중심부에서 먼 근력보존

상지의 점수는 선수의 신경근육상태에 대한 평가이다. 신경근육상태는 주로 중심부에서 먼 근력을 보존할 때 중심부 취약함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회색질척수염, 근육퇴행위축 등이 있다. 이 평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

•
•

삼각근과 벤치테스트의 근육평가점수를 나누기 위해 분류양식에 선을 긋는다.

위쪽 팔과 아래쪽 팔을 따로 분리해 점수를 준다.

점수를 다 합치고 2로 나눈다. 이 점수는 그 팔 전체의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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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의자 등받이에 기댈 필요가 없다.

등급분류는 아래의 (a)에서 (d)까지의 요소 중 어떤 것 혹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사용하는 지는 등급분류사의 최초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점수
2

1

0

관찰
손을 사용하지 않고 몸통으로 의자 통제 가능

모든 면과 방향에서 양호한 기능과 기동성으로 라켓을 들고 외부지원에 도달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몸통이기 충분한
한가지 혹은 두 가지 면이나 혹은 방향이서 일부 기능들이
스트랩을 이용하여 의자에서 엉덩이를 안정화 시킬 때
엉덩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면으로도 몸통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기능을 상실한 몸통
시합 중 어떠한 신체적 이점에도 몸통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점수 – 웨이팅과 자격:

우세한 팔은 성취한 점수에 2배를 곱해 처리된다. 

최종 점수는 가중된 우세한 팔의 점수, 우세하지 않은 팔의 점수, 그리고 몸통 점수를 합산한 값이다.

14점 만점 중 10점 이상을 취득한 선수는 쿼드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코트 위 관찰은 자격조건을 결정하고 확인할 때 반영된다.

점수 – 조합 예시:

정상적인 우세하지 않은 팔 + 3등급 우세한 팔 + 몸통점수 없음 = 자격 충족
정상적인 우세한 팔 + 3등급 우세하지 않은 팔 = 자격 안됨
정상적인 우세하지 않은 팔 + 3등급 우세한 팔 + 몸통점수 있음 = 자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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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기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평가된다. 분류사들은 몸통평가점수를 휠체어 탑승상태와 아닌 상태를 반영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점수 – 몸통:



0.5점

채점 가이드 – 상지
아래의 채점가이드는 International Wheelchair Rugby Federation Classification 
Manual – 3rd Edition, 2011에서 발췌하였다.

1.0점세모근광배근쇄골 가슴흉골 가슴이두삼두손목 펴기손목 구부리기다른 손 근육들

0 – 5
0 – 1
0-5
0-1
0-5
0-1
0-5
0-1
0

광배근쇄골 가슴흉골 가슴이두삼두손목 펴기손목 구부리기
다른 손 근육들

0-3
5
2-3
5
0-3
0-5
0-3
0 – 1

0.5점의 특징들은 삼두근 0-1 그리고 어깨 관절 약화, 흉골 가슴 그리고 광배근 약화; 어깨 회전에 약해질 수 있음, 제한된 범위; 빗장뼈 가슴약화 가능성이 있다. 더 강한 몸쪽 근육, 특별히 흉골 가슴 쪽.

1.5점

1점의 특징들은 정상적인 세모근력 그리고 전체적으로 0.5보다 더 강한 몸쪽 근육을 가진 쇄골 가슴 조직. 하지만 어깨 관절도처에 중심부 약화가 있다. 0 삼두근과 함께 더 강한 몸쪽 근육을 가질 수도 있다. 특정적으로는 흉골 가슴쪽이다.

2.0점삼두근
4-손목 펴기손목 구부리기흉골 가슴광배

3+ -

4-5
0 – 3
0-3
0-3

어깨관절근육
5이두근
5삼두근
4-5손목 펴기

1.5점의 특징들은 몸쪽 근육
들의 나머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전방거근, 흉골가슴 혹은 광배근, 
1점과 비교해보면 더 강한 삼두근과 손목 펴기를 가지고 있다.

4-5손목 구부리기
4-5손가락 굽힘과 펴기
0-2손가락 벌림과 모음
0-2엄지 움직임
0 – 2

2점의 특징들은 어깨와 가슴은 완전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삼두근과 균형된 손목 펴기와 굽힘 근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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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어깨 관절
5이두
5삼두
5손목 펴기와 굽힘
5손가락 펴기와 굽힘

2-4손가락 모음과 벌림
0-2
엄지 모음, 펴기, 굽힘

0-4엄지 대립 및 벌림
0 – 2

2.5점의 특징은 손을 감는 기능이 제한된 손의 기능 그리고 기능적으로 움켜잡고 펴주는게 안된다. 감아주고 풀어주는
동작은 고유한 근육의 영향을 안정시키지 않고 손가락 굽힘 근육의 행동에서 나온다.

3.0점어깨 관절
5이두
5삼두
5손목 펴기와 굽힘
5손가락 펴기와 굽힘
3-5손가락 모음과 벌림
0-4엄지 모음, 펴기, 굽힘

3-4엄지 대립 및 벌림 3 - 4

3점의 특징들은 기능적인 움켜쥠과 펴짐이 가능하다 (오프닝과 클로징) 그러나엄지의 벌림과 대립 그리고 혹은 고유하게 약한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그립의 세기는 약화되어 있다. 손의 엄지두덩과 새끼두덩에 위축증이 있다. 또한, 골간과 벌레근의 약화가 손의 아치형 모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아주 크게 손 근력 약화를 나타내며 4-5보다 낮은 근력수치를 나타낸다. 골간, 엄지대립, 그리고 엄지 벌림
수치가 3이나 그 이상일 때는 손 점수에서 
2.5점이 기록된 것을 지우고 3점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3.5점
상지 대부분의 근육그룹에서 좋은 기능 (4등급~5등급)을 나타낸다. 하지만 말초신경손상, 제한된움직임범위, 일부 혹은 완전한 손가락 손실, 혹은 근육 조정문제라던지 색맹에서 올 수 있는 영리함이 감퇴된 것 같이 건강 문제에서 오는 일부 중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4.0점
상비 모든 근육그룹의 점수가 4점 이상. 그리고 좋은 기능과 기동성을 보유. 분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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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기능적 기술 테스트
기능적 기술 테스트는 밀기, 회전, 멈춤 출발, 저항에 맞서 휠체어 조종, 공 타격 그리고 테니스공 던지기와 잡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능적 기술은 휠체어에 탄 상태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하며, 선수가 경기에 활용할 끈이나 테이핑도 기술에 포함이 된다.

대회 중 경기 관찰 (실제 경기 포함)

선수 손상에 의한 기능적 제한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수가 경기하는 모든 부분이 관찰된다.

시청각 증거
시청각적 증거는 쿼드 디비전에 적격한지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각 국가 협회에서 선수가 쿼드 디비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를 DVD나 디지털 미디어 포맷으로 ITF에 보내야 한다:

•
•

•
•

•
•
•
•

자료 날
선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 국가

장갑을 착용 전 혹은 테이핑 전 선수 손의 클로즈업 샷
경기 영상 – 일반적 시합영상과 코트위에서의 움직임        
 (예. 10분짜리 영상)

선수라 라켓을 쥔 모습
선수가 휠체어 바퀴 림을 잡고 있는 모습
포핸드, 백핸드, 서비스, 스매싱 영상
손등 및 손바닥 클로즈업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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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점수를 근육테스트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경근육 움직임이 포함된 팔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 기술 레벨, 장비, 운동 능력, 혹은 훈련효과 등은 등급을 정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

•
•
•
•

선수가 손을 움켜쥐었다가 펴는 클로즈업 샷
(예. 반복적으로 주먹을 쥐는 영상)

팔뚝 펴고 굽히는 클로즈업 샷

테이핑 사용 시 클로즈업 샷
휠체어 추진/ 조종
어깨 움직임 범위 증거자료
몸통기능 증거자료:

1.

2.

3.

4.

선수가 앞으로 구부리는 영상과 가슴이 무릎에 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쓰지 않고 일어서는 영상;

팔을 양옆으로 펴는 영상과 몸통을 양옆으로 돌리는 영상;

팔을 양옆으로 펼치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대는 영상;

가능하다면, 의자 앞쪽에 앉아서 뒤에 기대지 않고 유지하는 영상 (손은 옆으로_.

• 선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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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손상 유형의 모든 선수들
비적격 손상의 예는 다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신적 기능 손상:

•

•

•

•

•

정신 운동제어-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움직임 또는 심리적요소를 포함하는 반응시간과 같은 정신적 기능

정신 운동기능의 특징- 손과 눈의 조정력 또는 걸음걸이와 같은 구성요소의 특징과 적절한 순서에서 비언어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정신적 기능

시각적 공간 인식-  자신과 관련된 것 또는 환경에서 사물의 상대적 위치를 눈으로 구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신적 기능

조직에 필요한 상위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계획적인 움직임

중단 및 복잡한 조정, 목적의식이 있는 움직임에 필요한 정신적 기능
•
•
•
•
•
•

•
•

통증;

청각 손상;

시각 손상;

근육 긴장 저하;

관절의 과운동성;

불안정한 어깨 관절과 같은 관절 안전성, 반복적인 탈구;

근지구력 손상;

운동반사기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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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저 질환이 아닌 비적격 장애 유형 및 건강 상태



•
•
•
•
•
•
•

손상된 심혈관계 기능;

손상된 호흡계 기능;

손상된 대사작용 기능;

불수의적 움직임 반응 기능;

틱 증후군과 버릇, 고정관념과 움직임 보존;

수면관련 이동장애
양쪽 하지의 단축 및 치수 증가

2. 근본적 건강 상태가 아닌 건강상태
많은 건강 상태가 적격 손상과 기본 건강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다.

주로 통증, 피로, 과유연성 또는 저혈압을 유발하며 주로 심리학적 또는 심리학적 성질이 있는 건강 상태는 적격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로 통증을 유발하는 건강 상태의 예로는 근면 통증-기능 장애 증후군, 섬유근육통 또는 복잡한 국소 통증 증후군이다
주로 피로를 유발하는 건강 상태 예로는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다.

주로 과유연성 또는 저혈압을 일으키는 건강 상태의 예로는 에를러스-댄러스 증후군이다.

주로 심리학적 또는 정신 신체적 특징의 건강 상태의 예로는 전환장애 또는 임신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들이 완전한 목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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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A3.2

A3.3

부록 3

파트 1: 등급분류사 주요 역량, 연수 및 자격증
만약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와 관련된 역량을 있는 것으로 ITF의해 인증된 경우 등급분류사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ITF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ITF는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등급분류사 역량을 지정하고 발행한다. 등급분류사 역량에는 등급분류사가 가져야 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3.3.1

A3.3.2

A3.3.3

A3.3.4

등급분류 규칙의 철저한 이해;

테니스 휠체어의 기술적 규칙의 이해를 포함한 테니스 휠체어의 이해;

강령 및 국제 표준의 이해;

관련 전문가 자격, 경험수준, 기술 및 역량. 등급분류사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한다:

(a)

(b)

ITF에 단독재량으로서 다음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해당 손상과 관련된 분야의 증명된 건강 전문가(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특정 스포츠에서 다른 관련된 배경 또는 코칭 경험, 또는 ITF가 단독 재량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준의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스포츠 특정 전문지식을 포함하여 인정받고 명성있는 학문자격

A3.4 ITF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평가하는 등급분류사 인증 과정을 수립한다. 이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3.4.1

A3.4.2

A3.4.3

A3.4.4

수습 등급분류사의 인증 절차;

인증 기간의 질적 평가;

교정 및 인증 철회를 위한 선택권을 포함한 표준 이하의 성과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

등급분류사의 재인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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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A3.6

A3.7

ITF는 수습등급분류사가 되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엔트리 레벨 기준을 지정한다. ITF는 수습등급분류사에게 엔트리 레벨 교육을 제공한다.

ITF는 인증 및 재인증의 목적으로 등급분류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ITF는 확실한 규제를 할 수 있고 특정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단, 다음과 같이 제한되지 않음)

A3.7.1

A3.7.2

A3.7.3

A3.7.4

A3.7.5

A3.7.6

등급분류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선수 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제한;

등급분류사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레벨 제한을 위해 등급분류사로서 역할을 할 권한이 있음;

등급분류사 인증이 유효되는 최대 시간;

등급분류사 인증은 등급분류사 역량을 참조하여 특정 시간내에 검토되어야 함;

등급분류사 과정에 요구되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ITF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 증명을 잃을 수 있음.

ITF가 등급분류사 과정에 요구되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만족한다면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 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음.

A3.8

A3.9

휠체어 테니스 등급분류의 무결성은 등급분류 인력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ITF는 '등급분류사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전문 행동 표준을 채택하였다. 

모든 등급분류 인력은 등급분류사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한다.

A.3.10  등급분류사 인력이 등급분류사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ITF에 보고해야한다.

A3.11 ITF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조사하여 적절한 경우 징계조치를 취한다.

A3.12 등급분류사는 특정 상황에서 실제적, 인지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지체없이  
      선언 해야한다. ITF는 이러한 충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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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3 각 등급분류사 인력은 등급분류사 행동강령 및 등급분류사 규칙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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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트 2: 등급분류사 행동 강령
일반원칙
분류사의 역할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결정 하는데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휠체어 테니스 등급의 무결성은 각 분류사와 모든 등급분류사 인력의 전문적인 수행과 행동에 달려있다.

아래에 따른 책임을 포함하여 등급분류 규정의 모든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모든 등급분류사 인력의 개인적 책임이다.

분류사 행동 강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

등급분류체계의 전문성, 등급분류규칙 및 등급분류사 인력에 신뢰를 유지하고 장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급분류 인력의 전문적인 행위를 위한 일련의 의미 있는 지침과 투명하고 합의된 실천 요강의 설명.

등급분류사의 인력의 전문적인 행동으로부터 기대되는 표준의 다른 사람(선수, 선수지원인원, ITF 직원, 미디어 및 대중 포함 또는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통지.

2. 분류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등급분류사 인력
등급분류사 인력은 선수와 선수지원팀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

•

•

•

선수 및 선수 지원 인원 구성원을 인내와 품위를 이해하여 대우한다.

선수 지원 팀의 인원의 소속 및 국가 출신 회원과 관계없이 등급분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함, 예의바르고, 공손하고, 객관적이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분류 직무 수행 시 취한 모든 조치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선수 및 선수 지원 팀 구성원과 논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또는 물질의 영향 없이 등급분류 업무 및 관련 책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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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선수 평가 표준의 요건 및 항의 및 항소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라서 선수 정보의 기밀성 유지한다.

국제 분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준수한다.

등급분류 인력은 등급분류 규칙을 준수한다:

•

•

•

•

•

•

•

•

훈련과 인증을 신청할 때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대한 분류임명을 수락할 때 그들의 자격과 능력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나타낸다.

선수 및 선수 지원팀 구성원에 의해 등급분류 규칙 및 등급분류 시스템의 이해에 기여하고, 등급분류 시스템 및 등급분류 규칙의 이론적, 실제적 측면을 이해한다.

휠체어 테니스 연구, 등급분류 규칙의 연구, 경험이 적은 등급분류사 멘토링 및 연습생 분류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추구한다.

등급분류 의무와 경제적, 정치적, 스포츠적 또는 인간의 압력 굴하지 않고 관련책임을 수행한다.

이해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실제, 인지 또는 잠재성을 피해야한다.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등급분류사로서의 의무와 충돌되는 다른 역할 및 책임을 맡지 않는다.

팀, 선수, 선수 지원팀 구성원 또는 실제, 인지 또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잠재적 이해 상충을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ITF에 선언한다.

ITF는 단독 재량으로 분류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 인지 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ITF는 그러한 상황에서 등급분류사를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등급분류사 인력이 다른 등급분류사 인력과 ITF직원을 존중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기밀로서 ITF직원과 다른 등급분류사 인력과 함께 모든 논의를 다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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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청시 차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ITF 직원 또는 다른 등급분류사 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등급분류사 인력을 전문적인 품위 및 예의를 갖추고 대우한다.

합의된 또는 그 이외의 사항에서 ITF 직원과 다른 등급분류사 인력의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존중한다.

경험이 적은 분류사와 이론적, 기술적,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휠체어 테니스에 연습생 분류사의 훈련과 개발을 지원한다.

3. 등급분류사 행동강령 미준수의 결과
•

•

ITF는 등급분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되는 사항을 조사할 것이며 그것이 적절하다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ITF 등급분류사로서 인증 철회, 추가훈련, 구두 또는 서면 질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징계 행동을 등급분류사 인력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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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 4

파트 1: 경과 규정

이 분류규칙은 (무엇보다도) 제1,2조에 규정된 기본적인 원칙을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ITF는 예외적인 경우에 선수가 드물게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a)

(b)

(c)

이전 자격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다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이전 휠체어 테니스 자격 규정(오픈 디비전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한)에 따른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등급분류 규칙의 객관적인 평가 규정에 따라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출전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도쿄 2020장애인올림픽(그동안 다른ITF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 위해 이전 자격 규정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

2.

그러한 상황에서, ITF는 등급분류 규칙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의무(유의미한 경쟁에서 참가할 모든 선수의 권리 포함)에 대한 약속을 개별 사례의 공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과도 조항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른 모든 선수:
(a) 선수의 경우:

(i)

(ii)

제7조 및 8조에 따라 평가되었고 제6조 제1항 및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제 7조 및 8조에 따라 아직 평가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제6조 1항 및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간주.

(b)  2016년 9월 19일 또는 그 이후에 이전 자격 규칙에 따라 하나 이상의 ITF 휠체어 토너먼트의 오픈 디비전에 참가한 사람은, 본 과도 규정에 따라 휠체어 테니스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ITF에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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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F는 제2항(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신청자가 평가세션에서 또는 평가세션 일부 로 
평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서(지원제출 및 증거) 를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a)

(b)

선수는 이전 휠체어 테니스 자격 규정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서 오픈 디비전에 참가.

선수는 이전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에 대한 자체평가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패널에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전 자격 규칙에 따른 오픈 디비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짐.(부록4의 파트2 참조)

4. ITF가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고려하는 경우:

(a)

(b)

선수 스포츠 등급 오픈 부서를 배정.

선수 스포츠 등급 상태 확인(전환)(CT)을 지정.

5.

6.

4

ITF가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선수에게 부적격 스포츠 등급 (NE)을 배정하고,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C)을 지정하며, 이러한 결정을 (다른)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없다. ITF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선수의 신청에 관한 정보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과도) (CT)을 지정받은 선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선수와 그 선수의 국가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제2(a)(ii)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ITF 및 선수가 불필요한 지연 및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가 세션은(ITF의 재량에 따라) 이 분류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급 분류사 인력이 선수를 평가하는 평가 세션과 같을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를 평가하여 6조 1항 및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제3조 b항의 기준을 평가한다. 

6 선수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선수는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토(과도)에 지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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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으로 부적격 스포츠 등급(NE)으로 변경되며, 선수는 ITF 휠체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없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전환 조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선수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이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등급분류(제7조 및 8조에 따른 평가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2020 도쿄 장애인 올림픽 전(선수가 참가하기를 원한다면)에 제1항 4조에 따라 결정된 자격을 가진다.

8. 도쿄 2020 장애인 올림픽의 참가 자격은 ITF 도쿄 2020 휠체어 테니스 예선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과도) (CT)이 된 선수는 장애인 올림픽 테니스 행사(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이 지정된 선수를 요구하는)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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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성
a) ITF 토너먼트 출전하는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선수는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영구적인 이동성을 의학적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이러한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는 한쪽 또는 양쪽 하지에서 상당한 기능상실을 초래해야한다. 선수는 다음 최소 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

ii.

iii.

iv.

운동기능 상실과 관련된 S1수준 또는 근위부의 신경학적 결손

무릎 또는 상부 발목관절 또는 고관절 대체술, 강직, 관절염
중족지골 관절에 근위 하지 관절의 절단

위의 i, ii 또는 iii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양쪽 하지에서 기능 장애를 가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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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이전 등급분류 규정에서의 발췌

2018 휠체어 테니스 규정IV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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